
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2 순세계잉여금 ]

[ 기획감사실 ]

 200 9,049,048 8,557,340 491,708
세외수입

 220 9,049,048 8,557,340 491,708
임시적세외수입

 222 8,066,689 7,671,323 395,366
순세계잉여금

 8,066,689 7,671,323 395,366 계 8,066,689
순세계잉여금
222-01

○순세계잉여금   = 8,066,689

 223 982,359 886,017 96,342
이월금

 555,222 455,905 99,317 계 555,222
금사용잔액
223-01국고보조

○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 = 555,222

 427,137 430,112 △2,975 계 427,137
조금사용잔액
223-02시도비보

○시비보조금 사용잔액   = 427,137

 400 30,782,448 29,768,137 1,014,311
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

 410 30,782,448 29,768,137 1,014,311
조정교부금

 411 30,782,448 29,768,137 1,014,311
조정교부금

 30,782,448 29,768,137 1,014,311 계 30,782,448
조정교부금
411-01

○재원조정교부금   = 30,782,448

 500 12,205 7,092 5,113
보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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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기획감사실 ]

 520 12,205 7,092 5,113
시도비보조금등

 521 12,205 7,092 5,113
시도비보조금등

 12,205 7,092 5,113 계 12,205
시도비보조금등
521-01

○사업체기초통계조사   = 4,817

○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  = 7,388

 
39,843,701 38,332,569 1,511,132기획감사실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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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총무과 ]

 500 14,868 15,561 △693
보조금

 520 14,868 15,561 △693
시도비보조금등

 521 14,868 15,561 △693
시도비보조금등

 14,868 15,561 △693 계 14,868
시도비보조금등
521-01

○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  = 14,868

 
14,868 15,561 △693총무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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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2 사용료수입 ]

[ 주민자치과 ]

 200 165,200 27,200 138,000
세외수입

 210 1,200 1,200
경상적세외수입

 212 1,200 1,200
사용료수입

 1,200 1,200 계 1,200
기타사용료
212-08

○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  = 1,200

 220 164,000 26,000 138,000
임시적세외수입

 228 163,000 25,000 138,000
잡수입

 1,000 1,000 계 1,000
과태료수입
228-04

○민방위 과태료   = 1,000

 162,000 24,000 138,000 계 162,000
기타잡수입
228-09

○연수한마당 광고료   = 12,000

○옥련2동 청사 임대보증금 반환   = 150,000

 229 1,000 1,000
과년도수입

 1,000 1,000 계 1,000
과년도수입
229-01

○민방위 과태료   = 1,000

 500 20,505 34,879 △14,374
보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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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주민자치과 ]

 510 3,695 16,099 △12,404
국고보조금등

 511 3,695 16,099 △12,404
국고보조금등

 3,695 16,099 △12,404 계 3,695
국고보조금
511-01

○민방위 통·리대장 교육비   = 570

○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  = 2,247

○중앙교육입교자 여비   = 285

○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  = 593

 520 16,810 18,780 △1,970
시도비보조금등

 521 16,810 18,780 △1,970
시도비보조금등

 16,810 18,780 △1,970 계 16,810
시도비보조금등
521-01

○주민자치센타 자원봉사자 인건비   = 12,500

○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  = 2,622

○민방위 통·리대장 교육비   = 665

○중앙교육입교자 여비   = 332

○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  = 691

 
185,705 93,392 92,313주민자치과  계

5 / 44



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1 재산임대수입 ]

[ 재무과 ]

 200 313,600 275,400 38,200
세외수입

 210 133,600 145,900 △12,300
경상적세외수입

 211 105,700 107,000 △1,300
재산임대수입

 10,000 10,000 계 10,000
국유재산임대료
211-01

○국유재산임대료   = 10,000

 95,700 97,000 △1,300 계 95,700
공유재산임대료
211-02

○공유재산임대료   = 95,700

  o 토지임대료   = 4,700

  o 청사사용료   = 91,000

 212 27,900 26,400 1,500
사용료수입

 27,900 26,400 1,500 계 27,900
기타사용료
212-08

○대강당, 대회의실 대관료   = 27,900

 220 180,000 129,500 50,500
임시적세외수입

 221 75,000 43,000 32,000
재산매각수입

 41,000 20,000 21,000 계 41,000
매각수입
221-01국유재산

○국유재산매각수입   = 41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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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1 재산매각수입 ]

[ 재무과 ]

 34,000 23,000 11,000 계 34,000
매각수입
221-02공유재산

○공유재산매각수입   = 34,000

 228 101,000 80,500 20,500
잡수입

 16,000 1,500 14,500 계 16,000
불용품매각대
228-01

○불용품매각수입   = 16,000

 7,000 7,000 계 7,000
변상금
228-02

○국,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  = 7,000

 78,000 72,000 6,000 계 78,000
기타잡수입
228-09

○청사임대부분관리비   = 78,000

 229 4,000 6,000 △2,000
과년도수입

 4,000 6,000 △2,000 계 4,000
과년도수입
229-01

○변상금 및 대부료   = 4,000

 500 15,200 15,200
보조금

 520 15,200 15,200
시도비보조금등

 521 15,200 15,200
시도비보조금등

 15,200 15,200 계 15,200
시도비보조금등
521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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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재무과 ]

○국유재산 관리경비   = 15,200

 
328,800 305,800 23,000재무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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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100 지방세수입 ]  [ 110 지방세 ]  [ 111 보통세 ]

[ 세무과 ]

 100 19,075,000 14,236,000 4,839,000
지방세수입

 110 19,075,000 14,236,000 4,839,000
지방세

 111 18,027,000 13,003,000 5,024,000
보통세

 283,000 253,000 30,000 계 283,000
면허세
111-03

○목표액   = 283,000

 5,801,000 4,883,000 918,000 계 5,801,000
재산세
111-05

○목표액   = 5,801,000

 11,943,000 7,867,000 4,076,000 계 11,943,000
종합토지세
111-11

○목표액   = 11,943,000

 112 606,000 798,000 △192,000
목적세

 606,000 798,000 △192,000 계 606,000
사업소세
112-03

○목표액   = 606,000

 113 442,000 435,000 7,000
과년도수입

 442,000 435,000 7,000 계 442,000
과년도수입
113-01

○목표액   = 442,000

 200 3,888,600 3,418,000 470,600
세외수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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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3 수수료수입 ]

[ 세무과 ]

 210 3,885,000 3,414,000 471,000
경상적세외수입

 213 846,000 666,000 180,000
수수료수입

 846,000 666,000 180,000 계 846,000
증지수입
213-01

○목표액   = 846,000

 215 2,250,000 1,956,000 294,000
징수교부금수입

 2,250,000 1,956,000 294,000 계 2,250,000
징수교부금수입
215-01

○목표액   = 2,250,000

 216 789,000 792,000 △3,000
이자수입

 789,000 792,000 △3,000 계 789,000
이자수입
216-01공공예금

○목표액   = 789,000

 220 3,600 4,000 △400
임시적세외수입

 228 3,600 4,000 △400
잡수입

 3,600 4,000 △400 계 3,600
체납처분수입
228-05

○목표액   = 3,600

 
22,963,600 17,654,000 5,309,600세무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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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2 사용료수입 ]

[ 민원지적과 ]

 200 146,763 59,342 87,421
세외수입

 210 5,641 320 5,321
경상적세외수입

 212 2,041 0 2,041
사용료수입

 2,041 0 2,041 계 2,041
기타사용료
212-08

○주민등록전산자료사용료   = 2,041

 213 3,600 320 3,280
수수료수입

 3,600 320 3,280 계 3,600
기타수수료
213-04

○민원서비스혁신사업(G4C)및 인터넷전자민원수수료  

300,000원x12월 = 3,600

 220 141,122 59,022 82,100
임시적세외수입

 227 30,000 0 30,000
부담금

 30,000 0 30,000 계 30,000
일반부담금
227-02

○개발부담금   = 30,000

 228 97,622 59,022 38,600
잡수입

 97,622 59,022 38,600 계 97,622
과태료수입
228-04

○호적과태료 560,000원x12월 = 6,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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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8 잡수입 ]

[ 민원지적과 ]

○주민등록과태료 5,783,500원x12월 = 69,402

○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  = 500

○부동산중개업과태료   = 1,000

○국토이용관리법과태료   = 20,000

 229 13,500 0 13,500
과년도수입

 13,500 0 13,500 계 13,500
과년도수입
229-01

○개발부담금   = 10,000

○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  = 500

○부동산중개업과태료   = 1,000

○국토이용관리법과태료   = 2,000

 
146,763 59,342 87,421민원지적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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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8 잡수입 ]

[ 사회복지과 ]

 200 2,000 6,228 △4,228
세외수입

 220 2,000 6,228 △4,228
임시적세외수입

 228 2,000 6,228 △4,228
잡수입

 2,000 6,228 △4,228 계 2,000
기타잡수입
228-09

○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 징수   = 2,000

 500 30,864,278 15,927,573 14,936,705
보조금

 510 15,547,548 15,927,573 △380,025
국고보조금등

 511 15,547,548 15,927,573 △380,025
국고보조금등

 15,547,548 15,927,573 △380,025 계 15,547,548
국고보조금
511-01

○기초생활보장급여   = 10,178,017

○근로소득공제   = 81,099

○자활근로   = 1,197,056

○자활후견기관 운영   = 105,000

○일반사회복지지원(전담공무원 및 공익 인건비)   = 367,488

○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 = 6,734

○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  = 367,5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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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사회복지과 ]

○장애인 등록진단비   = 2,000

○경로연금   = 695,900

○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  = 76,573

○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  = 5,000

○사할린동포입소시설 운영지원   = 611,500

○결식아동확대 급식비지원   = 99,625

○재가모부자가정 지원   = 79,029

○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   = 2,000

○모자보호시설(융신모자원) 운영   = 142,000

○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 = 24,000

○보육사업   = 1,477,000

○지역아동센터 운영   = 24,000

○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  = 6,000

 520 15,316,730 0 15,316,730
시도비보조금등

 521 15,316,730 0 15,316,730
시도비보조금등

 15,316,730 0 15,316,730 계 15,316,730
시도비보조금등
521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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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사회복지과 ]

○기초생활보장급여   = 1,272,252

○근로소득공제   = 10,137

○자활근로   = 149,632

○자활후견기관 운영   = 22,500

○지역봉사   = 12,565

○시설보호자 간식비   = 220,000

○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  = 126,000

○시설수용입원환자 간병비   = 16,800

○푸드뱅크 사업지원   = 20,000

○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   = 86,400

○사회복지관 운영   = 495,756

○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   = 168,588

○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 = 1,683

○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  = 147,250

○장애인 등록진단비   = 2,000

○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  = 264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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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사회복지과 ]

○저소득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   = 9,012

○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임대료   = 13,200

○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  = 18,550

○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지원   = 7,350

○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 = 95,000

○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  = 48,000

○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  = 362,400

○장애인 복지관 운영   = 758,740

○장애인 재가 복지센타 운영   = 76,330

○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  = 49,888

○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  = 68,323

○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  = 28,371

○장애인 체육관 운영   = 52,701

○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 = 1,558,536

○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  = 71,684

○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  = 36,7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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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사회복지과 ]

○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 = 20,000

○장애인 체육관 개보수   = 80,000

○장애인 주간보호차량 지원(2대)   = 20,000

○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  = 230,000

○경로연금   = 208,770

○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  = 76,573

○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  = 5,000

○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비   = 4,500

○무료 이.미용봉사단 운영   = 1,200

○저소득 노인 목욕비   = 15,120

○경로당 활성화사업   = 11,000

○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  = 36,400

○경로교통수당   = 812,532

○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  = 338,500

○경로당 운영지원   = 74,970

○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 = 50,5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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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사회복지과 ]

○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  = 83,904

○노인건강진단   = 751

○경로당 활성화사업   = 15,000

○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  = 209,952

○재가노인복지 사업   = 249,780

○노인일거리 마련사업   = 4,500

○노인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   = 4,507,757

○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  = 5,000

○경로당 개보수   = 12,000

○경로당활성화사업 장비구입   = 5,000

○경로당(생활집기) 기능보강   = 3,000

○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  = 12,000

○결식아동확대 급식비지원   = 49,812

○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  = 25,750

○국내입양가정양육비 지원   = 16,800

○아동 힘 북돋우기 프로그램 운영지원   = 17,5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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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사회복지과 ]

○아동복지사업   = 338,274

○재가모부자가정 지원   = 19,757

○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   = 2,000

○입소자 간식비   = 39,600

○종사자 장려수당   = 12,000

○중고생 참고서 구입비   = 2,200

○하계수련회   = 1,200

○중고생 수학여행비   = 660

○중고생 교복비   = 4,400

○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  = 12,650

○저소득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  = 5,420

○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습비 지원(중,고생)   = 17,700

○장기 실직 모부자가정 월동대책비   = 4,000

○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   = 1,500

○저소득 모부자가정 중,고생 교통비 지원   = 10,000

○모자보호시설(융신모자원) 운영   = 6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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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사회복지과 ]

○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 = 24,000

○보육사업   = 738,500

○지역아동센터 운영   = 12,000

○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  = 3,000

○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지원   = 4,000

○지역아동센터(공부방) 학습교구비 지원   = 5,000

○특수 보육시설   = 47,881

○처우개선비   = 184,000

○체육행사비   = 2,626

○월동난방비   = 42,000

○보육아동건강검진   = 23,950

○셋째아 보육료   = 40,800

○저소득아동 간식비   = 33,912

○야간(24시) 보육료   = 27,510

○민간장애아시설 개보수   = 15,000

○노후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  = 4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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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사회복지과 ]

○시간연장(24시) 시설 보육실 설치비   = 10,000

○자활후견기관종사자 장려수당   = 7,200

○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   = 3,000

○연수구자원봉사센터 지원   = 10,000

○장애아 통합시설 지원   = 40,321

○시간 연장(24시) 시설 운영   = 7,560

○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비   = 25,000

 
30,866,278 26,606,574 4,259,704사회복지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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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1 재산임대수입 ]

[ 청소과 ]

 200 3,673,119 3,998,141 △325,022
세외수입

 210 3,635,819 3,959,141 △323,322
경상적세외수입

 211 6,492 6,492
재산임대수입

 6,492 6,492 계 6,492
공유재산임대료
211-02

○재활용센터 임대료   = 6,492

 213 3,629,327 3,952,649 △323,322
수수료수입

 2,914,363 3,237,685 △323,322 계 2,914,363
리봉투판매수입
213-02쓰레기처

○종량제 일반용 봉투 판매대금   = 2,460,336

○가정사업계 봉투 판매 금액   = 114,252

○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대금   = 182,506

○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판매 대금   = 157,269

 714,964 714,964 계 714,964
기타수수료
213-04

○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  = 714,964

 220 37,300 39,000 △1,700
임시적세외수입

 228 30,800 32,000 △1,200
잡수입

 30,800 32,000 △1,200 계 30,800
과태료수입
228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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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8 잡수입 ]

[ 청소과 ]

○무단투기과태료   = 6,000

○사업장폐기물 위반 과태료   = 12,800

○음식물류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  = 2,000

○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관리 위반 과태료   = 2,000

○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  = 7,000

○오수분뇨법률 위반 과태료   = 1,000

 229 6,500 7,000 △500
과년도수입

 6,500 7,000 △500 계 6,500
과년도수입
229-01

○무단투기과태료   = 2,000

○사업장 폐기물 위반 과태료   = 3,500

○오수분뇨법률 위반 과태료   = 1,000

 500 120,333 128,000 △7,667
보조금

 510 45,000 0 45,000
국고보조금등

 511 45,000 0 45,000
국고보조금등

 45,000 0 45,000 계 45,000
국고보조금
511-01

○공중화장실정비 및 확충사업   = 45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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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청소과 ]

 520 75,333 128,000 △52,667
시도비보조금등

 521 75,333 128,000 △52,667
시도비보조금등

 75,333 128,000 △52,667 계 75,333
시도비보조금등
521-01

○노면진진공차량 유지관리비   = 30,000

○행사장주변청소 비상근무미화원 급식비   = 4,500

○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  = 13,333

○공중화장실 확충 정비사업   = 5,000

○공중화장실정비 및 확충사업   = 22,500

 
3,793,452 4,126,141 △332,689청소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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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5 징수교부금수입 ]

[ 환경위생과 ]

 200 210,660 175,000 35,660
세외수입

 210 158,400 144,000 14,400
경상적세외수입

 215 158,400 144,000 14,400
징수교부금수입

 158,400 144,000 14,400 계 158,400
징수교부금수입
215-01

○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  = 158,400

 220 52,260 31,000 21,260
임시적세외수입

 228 52,260 31,000 21,260
잡수입

 52,260 31,000 21,260 계 52,260
과태료수입
228-04

○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  = 11,200

○ 정밀검사 과태료   = 21,060

○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  = 5,000

○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  = 5,000

○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  = 10,000

 
210,660 175,000 35,660환경위생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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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1 재산임대수입 ]

[ 지역경제과 ]

 200 78,090 76,500 1,590
세외수입

 210 68,000 72,000 △4,000
경상적세외수입

 211 53,000 66,000 △13,000
재산임대수입

 53,000 66,000 △13,000 계 53,000
공유재산임대료
211-02

○구청사 6층 벤처기업 임대   = 53,000

 213 15,000 6,000 9,000
수수료수입

 15,000 6,000 9,000 계 15,000
기타수수료
213-04

○농지 조성비 등   = 15,000

 220 10,090 4,500 5,590
임시적세외수입

 228 10,090 4,500 5,590
잡수입

 9,490 2,000 7,490 계 9,490
과태료수입
228-04

○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  = 1,000

○축산물 가공처리법 과태료 및 과징금   = 8,490

 600 1,500 △900 계 600
기타잡수입
228-09

○푸른연수 LG카드 적립금   = 600

 500 590,159 243,641 346,518
보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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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지역경제과 ]

 510 119,750 112,805 6,945
국고보조금등

 511 119,750 112,805 6,945
국고보조금등

 119,750 112,805 6,945 계 119,750
국고보조금
511-01

○공공근로사업 시설부대비   = 6,270

○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  = 62,431

○토양개량제 구입   = 1,508

○고용촉진훈련사업   = 43,008

○쌀 생산 조정제사업   = 5,100

○쌀 생산 조정제사업 전산관리 행정비   = 100

○농지관리위원회 운영   = 480

○예방접종시술비   = 223

○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   = 630

 520 470,409 130,836 339,573
시도비보조금등

 521 470,409 130,836 339,573
시도비보조금등

 470,409 130,836 339,573 계 470,409
시도비보조금등
521-01

○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   = 6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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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지역경제과 ]

○공공근로사업 시설부대비   = 2,882

○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  = 4,043

○토양개량제 공급   = 188

○예방접종 시술비   = 110

○구제역, 돼지콜레라 예방사업   = 750

○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   = 315

○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  = 620

○고용촉진훈련사업   = 10,752

○공공근로사업   = 366,120

○벼 보급종 보급   = 20

○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  = 609

○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(46개교)   = 72,000

○유기동물관리(보호)   = 6,000

 
668,249 601,361 66,888지역경제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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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2 사용료수입 ]

[ 문화체육과 ]

 200 140,000 139,000 1,000
세외수입

 210 70,000 59,000 11,000
경상적세외수입

 212 70,000 59,000 11,000
사용료수입

 70,000 59,000 11,000 계 70,000
기타사용료
212-08

○생활체육교실 수강료   = 70,000

 220 70,000 80,000 △10,000
임시적세외수입

 228 45,000 45,000
잡수입

 45,000 45,000 계 45,000
과태료수입
228-04

○음.비.게임법 위반업소 과징금   = 25,000

○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과징금   = 20,000

 229 25,000 35,000 △10,000
과년도수입

 25,000 35,000 △10,000 계 25,000
과년도수입
229-01

○음.비.게임법 위반업소 과징금   = 10,000

○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  = 15,000

 500 1,701,376 249,326 1,452,050
보조금

 510 364,100 86,500 277,600
국고보조금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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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문화체육과 ]

 511 364,100 86,500 277,600
국고보조금등

 354,100 86,500 267,600 계 354,100
국고보조금
511-01

○청소년수련활동지도인력배치지원   = 6,600

○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지원   = 5,000

○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보조   = 2,500

○청소년어울마당   = 5,000

○어린이도서관건립공사   = 300,000

○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 = 31,212

○생활체육교실운영   = 3,788

 10,000 0 10,000 계 10,000
특별회계보조금
511-02국가균형

○청소년공부방운영   = 10,000

 520 1,337,276 162,826 1,174,450
시도비보조금등

 521 1,337,276 162,826 1,174,450
시도비보조금등

 1,337,276 162,826 1,174,450 계 1,337,276
시도비보조금등
521-01

○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  = 5,000

○청소년수련활동지도인력배치지원   = 6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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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문화체육과 ]

○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보조   = 2,500

○청소년공부방운영   = 15,000

○청소년종합상담실지원   = 20,000

○어린이도서관건립공사   = 1,164,000

○문화원 사업비 지원   = 17,550

○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  = 15,000

○능허대문화대축제   = 30,000

○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   = 15,606

○생활체육교실운영   = 4,420

○노인건강체조교실운영   = 1,600

○군,구 직장경기부지원   = 40,000

 
1,841,376 388,326 1,453,050문화체육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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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1 재산임대수입 ]

[ 건설과 ]

 200 1,522,832 1,507,563 15,269
세외수입

 210 541,000 511,062 29,938
경상적세외수입

 211 41,000 31,062 9,938
재산임대수입

 41,000 31,062 9,938 계 41,000
공유재산임대료
211-02

○아암도해안공원내 매점 임대료   = 41,000

 212 350,000 330,000 20,000
사용료수입

 340,000 320,000 20,000 계 340,000
도로사용료
212-01

○도로사용료   = 340,000

 10,000 10,000 계 10,000
하천사용료
212-02

○하천사용료   = 10,000

 215 150,000 150,000
징수교부금수입

 150,000 150,000 계 150,000
징수교부금수입
215-01

○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  = 150,000

 220 981,832 996,501 △14,669
임시적세외수입

 227 200,000 200,000
부담금

 200,000 200,000 계 200,000
일반부담금
227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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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7 부담금 ]

[ 건설과 ]

○도로굴착복구부담금   = 200,000

 228 751,832 781,501 △29,669
잡수입

 7,000 1,000 6,000 계 7,000
과태료수입
228-04

○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  = 7,000

 744,832 780,501 △35,669 계 744,832
기타잡수입
228-09

○아암도해안공원 매점 전기사용료   = 6,000

○공동구 관리비   = 738,832

 229 30,000 15,000 15,000
과년도수입

 30,000 15,000 15,000 계 30,000
과년도수입
229-01

○도로 및 하천구거 사용료 등   = 30,000

 500 312,191 172,924 139,267
보조금

 520 312,191 172,924 139,267
시도비보조금등

 521 312,191 172,924 139,267
시도비보조금등

 312,191 172,924 139,267 계 312,191
시도비보조금등
521-01

○GIS시설물 DB갱신비용 보조   = 12,191

○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  = 3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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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건설과 ]

 
1,835,023 1,680,487 154,536건설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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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8 잡수입 ]

[ 건축과 ]

 200 100,000 160,000 △60,000
세외수입

 220 100,000 160,000 △60,000
임시적세외수입

 228 40,000 44,500 △4,500
잡수입

 40,000 44,500 △4,500 계 40,000
과태료수입
228-04

○건축법 이행강제금   = 40,000

 229 60,000 65,500 △5,500
과년도수입

 60,000 65,500 △5,500 계 60,000
과년도수입
229-01

○건축법 이행강제금   = 60,000

 
100,000 160,000 △60,000건축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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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3 수수료수입 ]

[ 도시관리과 ]

 200 42,100 42,100
세외수입

 210 100 100
경상적세외수입

 213 100 100
수수료수입

 100 100 계 100
기타수수료
213-04

○대체조림비 취급업무 수수료   = 100

 220 42,000 42,000
임시적세외수입

 228 32,000 32,000
잡수입

 10,000 10,000 계 10,000
과태료수입
228-04

○광고물과태료   = 10,000

 22,000 22,000 계 22,000
기타잡수입
228-09

○교통사고등에 의한 수목훼손비   = 15,000

○공원녹지 점용료   = 7,000

 229 10,000 10,000
과년도수입

 10,000 10,000 계 10,000
과년도수입
229-01

○광고물과태료   = 10,000

 500 246,610 253,956 △7,346
보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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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도시관리과 ]

 510 23,685 12,250 11,435
국고보조금등

 511 23,685 12,250 11,435
국고보조금등

 23,685 12,250 11,435 계 23,685
국고보조금
511-01

○개발제한구역관리   = 7,500

○산림병해충방제   = 14,085

○산불방지대책   = 2,100

 520 222,925 241,706 △18,781
시도비보조금등

 521 222,925 241,706 △18,781
시도비보조금등

 222,925 241,706 △18,781 계 222,925
시도비보조금등
521-01

○불법유동광고물정비   = 20,000

○불법고정광고물정비   = 46,000

○산림병해충방제   = 5,455

○산불방지대책   = 1,470

○연수구 문학산 일원 사방 및 등산로 정비사업   = 150,000

 
288,710 306,056 △17,346도시관리과  계

37 / 44



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3 수수료수입 ]

[ 교통행정과 ]

 200 1,487,748 571,000 916,748
세외수입

 210 520,000 45,000 475,000
경상적세외수입

 213 420,000 0 420,000
수수료수입

 420,000 0 420,000 계 420,000
증지수입
213-01

○인증기사용수수료   = 420,000

 215 100,000 45,000 55,000
징수교부금수입

 100,000 45,000 55,000 계 100,000
징수교부금수입
215-01

○교통유발부담금   = 100,000

 220 967,748 526,000 441,748
임시적세외수입

 228 881,248 444,000 437,248
잡수입

 423,448 144,000 279,448 계 423,448
과태료수입
228-04

○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  = 150,000

○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 = 203,448

○자동차무단방치 범칙금   = 30,000

○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  = 40,000

 457,800 300,000 157,800 계 457,800
기타잡수입
228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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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8 잡수입 ]

[ 교통행정과 ]

○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   = 450,000

○자동차폐번호판 매각대금   = 7,800

 229 86,500 82,000 4,500
과년도수입

 86,500 82,000 4,500 계 86,500
과년도수입
229-01

○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  = 85,000

○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  = 1,500

 500 26,050 26,063 △13
보조금

 520 26,050 26,063 △13
시도비보조금등

 521 26,050 26,063 △13
시도비보조금등

 26,050 26,063 △13 계 26,050
시도비보조금등
521-01

○불법주정차 민간용역사업비   = 26,050

 
1,513,798 623,126 890,672교통행정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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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3 수수료수입 ]

[ 보건소 ]

 200 162,276 125,765 36,511
세외수입

 210 152,776 125,765 27,011
경상적세외수입

 213 152,536 125,125 27,411
수수료수입

 24,000 25,000 △1,000 계 24,000
증지수입
213-01

○건강진단결과서   = 24,000

 128,536 100,125 28,411 계 128,536
기타수수료
213-04

○임산부,영유아건강진단비   = 536

○진료수입   = 100,000

○검사비   = 20,000

○예방접종비   = 8,000

 215 240 240
징수교부금수입

 240 240 계 240
징수교부금수입
215-01

○항결핵 보급수수료   = 240

 220 9,500 0 9,500
임시적세외수입

 228 9,500 0 9,500
잡수입

 9,500 0 9,500 계 9,500
과태료수입
228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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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8 잡수입 ]

[ 보건소 ]

○의료,약사법 위반과태료   = 8,500

○금연과태료   = 1,000

 500 1,322,629 485,924 836,705
보조금

 510 687,769 301,918 385,851
국고보조금등

 511 687,769 301,918 385,851
국고보조금등

 687,769 301,918 385,851 계 687,769
국고보조금
511-01

○주요전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비   = 240

○임산부,영유아건강검진사업   = 262

○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 = 11,598

○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  = 42,000

○보건소건강증진사업   = 48,540

○금연클리닉운영비   = 62,652

○주민건강증진센터운영비내역   = 73,250

○영유아기초예방접종사업   = 42,003

○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  = 9,750

○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  = 6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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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보건소 ]

○알코올상담센터운영   = 55,000

○노인의치보철사업   = 37,518

○치아홈메우기 사업   = 3,820

○고혈압,당뇨관리사업   = 3,336

○방문보건사업비   = 1,300

○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   = 12,000

○희귀,난치성질환자의료비   = 139,772

○저소득암검진사업   = 83,508

○암치료비지원   = 39,764

○소아암백혈병환자의료비지원   = 10,020

○보건소암예방관리사업   = 5,216

○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  = 220

 520 634,860 184,006 450,854
시도비보조금등

 521 634,860 184,006 450,854
시도비보조금등

 634,860 184,006 450,854 계 634,860
시도비보조금등
521-01

○주요전염병표본감시기관운영   = 2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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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보건소 ]

○구강보건실운영   = 3,000

○임산부,영유아건강검진사업   = 196

○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및 환아관리   = 8,700

○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  = 31,500

○보건소건강증진사업   = 24,270

○금연클리닉운영비   = 31,326

○주민건강증진센터운영비내역   = 36,625

○영유아예방접종비사업비   = 21,001

○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  = 4,875

○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  = 6,000

○알코올상담센터운영비   = 55,000

○노인의치보철사업   = 18,759

○치아홈메우기사업   = 1,910

○고혈압,당뇨관리사업   = 1,668

○방문보건사업비   = 650

○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   = 6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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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전년도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보건소 ]

○예방접종사업   = 8,000

○정신보건센터운영   = 30,000

○치매주간보호시설운영비   = 181,300

○치매상담센타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  = 2,500

○희귀,난치성질환자의료비   = 69,886

○저소득암검진사업   = 41,754

○암치료비지원   = 19,882

○소아암백혈병환자의료비지원   = 5,010

○보건소암예방관리사업   = 2,608

○체지방분석기구입   = 10,000

○말라리아퇴치사업   = 9,500

○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  = 2,700

 
1,484,905 618,739 866,166보건소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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